
(공사·용역)집행과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일 상 경 비

2018년도

일반회계

세 출 과 목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재정
관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주 관 과

취 급 자

인

발 의 인 조 직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인

단 위

계 약 인

세 부

준 공 인
편성목

공사대장
기 재

인 통계목

우리은행

1006301286517

년 월 일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주 소

상 호 재정관리담당관

성 명 재정관리담당관 인 전화번호

금33,000원(금삼만삼천원)

발 의 인

지출부기재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온수통 렌트비 지

급

년 월 일

성명 재정관리담당관 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재정관리담당관 인

위 금액을 영수함.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기타부대비용 - - - -

합계

승 락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 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
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 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들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